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춘 천 지 방 법 원

제 1형 사 부

결

사       건 2011노227  농산 품질 리법

  고  인 1.    (    -1    ),  조합장

   주거  등 지  강원 횡 군     

2.    (    -1    ),  조합과장

   주거  강원 횡 군     

   등 지  강원 횡 군     

3. 장   (    -1    ),  조합 장

   주거  강원 횡 군     

   등 지  강원 횡 군    

4.    (    -1    ),  조합 장

  주거  강원 횡 군    

   등 지  북 고창군    

5.    (    -1    ),  자 업

   주거  원주시 동     

   등 지  강원 횡 군     

6. 이   (    -1    ),  조합 장

   주거  원주시 태장동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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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등 지  강원 횡 군    

7.    (    -1    ),  조합 장

   주거  부천시 원미구 상동    

   등 지  강원 횡 군     

8.    (    -1    ),  조합 장

   주거  강원 횡 군 횡     

   등 지  강원 횡 군    

9.    (    -1    ),  조합

   주거  원주시 단구동    

   등 지  강원 횡 군     

10. 태   (    -1    ),  조합 매원

   주거  강원 횡 군 횡      

   등 지  강원 횡 군     

11.     동조합

   소재지  강원 횡 군      

   자 조합장  

항  소  인 검사( 고인들에 여)

검       사 강태훈( 소), 이 근(공 )

변    인 변 사 ( 고인   ,   ,   ,   ,     

 동조합  여)

원 심  결 춘천지 법원 원주지원 2011. 2. 22. 고 2009고단1011 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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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  고 2012. 2. 22.

  

주 문

원심 결  고인   ,   ,   ,      동조합에  부분  

다.

고인    징역 8월에, 고인   ,   를 각 징역 6월에, 고인    

  동조합  벌  10,000,000원에 각 처 다. 

다만 고인   ,   에 여는 이 결 일부  2 간  각  집행  

다. 

고인      동조합에게  벌 에 상당  액  가납  명 다. 

고인 장  ,   ,   , 이  ,   ,   , 태  에  검사  항소를 

모  각 다. 

이 유

공소사실

고인         동조합(이  ‘   농 ’이라고 다)  조합장  

  우 직거래 매사업(이  ‘이 사건 직거래사업’이라고 다)  고, 고인 

  는    농   이 사건 직거래사업에  자  리 고, 고인 

      농  과장  이 사건 직거래사업  담 면  소  구입, 운

, 매 장들  매상황 등  리 고, 고인 장  ,   ,   , 이  , 

  ,   , 태   이 사건 직거래사업  계약직 직원  울  도권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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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 앙회 지 에    우 직거래 매처를 운 고, 고인    농  

농․축산  매 등  목  립  법인이다. 

    고인   ,   ,    2006. 7.경 국  명  ‘  우’ 랜드 

이미지를 이용 여 ‘   농  우 직거래 매사업’  계획 고,   축  리를 

지 않는 횡 군 지역 우 사  농가 부  거 우를 구매 여 도축  후 울  

도권 일  농 앙회 지 에 직거래 매처를 갖고 있는 매 장인 고인 장  , 

  ,   , 이  ,   ,   , 태  에게 이를 공 고, 그 매 에  

료 약 10%  운 차량 등 장 사용료를 공  나 지 원   고인들에게 

인 티  식  지  다. 그 후 2008. 1.경에는    농  우 직거래

매사업과  직거래 매처가 모  76곳에 이르게 었다. 

    그런데 고인   ,   ,    횡 군에  출생 고 사  거 우  

약 90% 이상이   축  리를 고 있고 횡 군에  출생․사  소  량이 

돼 있어  직거래 매처에 요    우 량   공   없는 상황

 잘 알고 있었다. 

    그럼에도 불구 고  고인들  ‘  우’ 랜드가 국  알  소 자

들  도가 다른 어떤 지역 우보다 높  것  이용 여 우 개상    등

부  공주시 등 횡 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  출생 고 사  우를 구매 여 도

축  후 이를 마  ‘  우’인 것처럼 불특  다  소 자들에게 매 여 매량

 늘리고, 그  인 여 생 는 익  취득  차  공모 다. 

1. 고인   ,   ,   , 장  

    고인   ,   ,    2008. 1. 1.경부  2009. 2. 28.경 지 사이에 



- 5 -

우 개상    등 부  충남 천군 등 횡 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  생산․사

 우 64마리를 구매  다 , 이를 원주시   동    소재   업에  도축 여 

고인 장   요구에 라 시  공 고, 고인 장   울 노원구    소

재   농    지  우 직거래 매장에  타 지역산 쇠고  3,251㎏ 시가 5,600만 

원 상당  ‘  우 매 12월부  매주 요일 매합니다.’라는 단  여 놓

고 그 곳  찾  불특  다  소 자들  상  고인    등 부  공

 횡 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  출생 고 사 어 도축  우 쇠고 를 마  횡

군에  출생 고 사    우인 것처럼 허  원산지를 시 여 매  것  

롯 여, 같  법  별지 범죄일람  번 1 내지 7 재  같이 울  도권 

일  7곳에 마  농  직거래 매처에  타 지역산 우 64마리를 도축  우 쇠고

 약 18,984㎏  허  원산지를 시 여 1㎏당 17,500원에  18,000원에 매 여 

시가 합계 약 3억 3,745만 원 상당  매출  다. 

2. 고인   ,   ,   ,   

    고인   ,   ,    2008. 1. 1.경부  2009. 2. 28.경 지 사이에 

우 개상    등 부  춘천시 등 횡 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  생산․사  

우 72마리를 구매  다 , 이를 원주시   동    소재   업에  도축 여 고

인    요구에 라 시  공 고, 고인   는 울 북구     소재 

   농    동지  우 직거래 매장에  타 지역산 쇠고  2,522㎏ 시가 약 

4,200만 원 상당  ‘  우고  인 매 안내’라는 단  여 놓고 그곳  찾

 불특  다  소 자들  상  고인    등 부  공  횡 군이 아

닌 다른 지역에  출생 고 사 어 도축  우 쇠고 를 마  횡 군에  출생 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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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   우인 것처럼 허  원산지를 시 여 매  것  롯 여, 같  

법  별지 범죄일람  번 8 내지 10 재  같이 울  도권 일  3곳에 마

 농  직거래 매처에  타 지역산 우 72마리를 도축  우 쇠고  약 5,870㎏

 허  원산지를 시 여 1㎏당 18,000원에 매 여 시가 합계 약 1억 169만 원 

상당  매출  다. 

3. 고인   ,   ,   ,   

    고인   ,   ,    2008. 1. 1.경부  2009. 2. 28.경 지 사이에 

우 개상    등 부  충남 논산시 등 횡 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  생산․사

 우 140마리를 구매  다 , 이를 원주시   동    소재   업에  도축

여 고인    요청에 라 시  공 고, 고인   는 남시 분당구  

   소재 농 앙회   지  직거래 매장에  타 지역산 쇠고  12,289㎏ 시가 2

억 5,800만 원 상당  ‘  갑천 우 구입 안내’라는 단  ‘  우 구입 번 ’ 

등  여 놓고 그곳  찾  불특  다  소 자들  상  고인    등

부  공  횡 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  출생 고 사 어 도축  우 쇠고

를 마  횡 군에  출생 고 사    우인 것처럼 허  원산지를 시 여 

매  것  롯 여, 같  법  별지 범죄일람  번 11 내지 13 재  같이 

울  도권 일  3곳에 마  농  직거래 매처에  타 지역산 우 140마리를 

도축  우 쇠고  약 26,938㎏  허  원산지를 시 여 1㎏당 17,500원에  

18,000원에 매 여 시가 합계 약 5억 5,782만 원 상당  매출  다.

4. 고인   ,   ,   , 이  

    고인   ,   ,    2008. 1. 1.경부  2009. 2. 28.경 지 사이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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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 개상    등 부  춘천시 등 횡 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  생산․사  

우 100마리를 구매  다 , 이를 원주시   동    소재   업에  도축 여 

고인 이   요청에 라 시  공 고, 고인 이   부천 원미구     소

재   농  지  우 직거래 매장에  타 지역산 쇠고  2,233㎏ 시가 약 

4,000만 원 상당  ‘  우 매’라는 명함  여 놓고 그곳  찾  불특  다

 소 자들  상  고인    등 부  공  횡 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

 출생 고 사 어 도축  우 쇠고 를 마  횡 군에  출생 고 사    

우인 것처럼 허  원산지를 시 여 매  것  롯 여, 같  법  별지 범

죄일람  번 14 내지 19 재  같이 울  도권 일  6곳에 마  농  직거

래 매처에  타 지역산 우 100마리를 도축  우 쇠고  약 18,072㎏  허  원

산지를 시 여 1㎏당 17,500원에  18,000원에 매 여 시가 합계 약 3억 3,630만 

원 상당  매출  다. 

5. 고인   ,   ,   ,   

    고인   ,   ,    2008. 1. 1.경부  2009. 2. 28.경 지 사이에 

우 개상    등 부  춘천시 등 횡 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  생산․사  

우 85마리를 구매  다 , 이를 원주시   동    소재   업에  도축 여 고

인    요청에 라 시  공 고, 고인    인천 계양구   동   

  소재   농  직거래 매장에  타 지역산 쇠고  3,963㎏ 시가 약 7,000만 원 상

당  ‘  우 직거래 매 가격 ’라는 단  여 놓고 그곳  찾  불특  다

 소 자들  상  고인    등 부  공  횡 군이 아닌 다른 지역

에  출생 고 사 어 도축  우 쇠고 를 마  횡 군에  출생 고 사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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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인 것처럼 허  원산지를 시 여 매  것  롯 여, 같  법  별지 

범죄일람  번 20 내지 24 재  같이 울  도권 일  5곳에 마  농  직

거래 매처에  타 지역산 우 85마리를 도축  우 쇠고  약 18,762㎏  허  

원산지를 시 여 1㎏당 17,500원에  18,000원에 매 여 시가 합계 약 3억 3,159

만 원 상당  매출  다. 

6. 고인   ,   ,   ,   

    고인   ,   ,    2008. 1. 1.경부  2009. 2. 28.경 지 사이에 

우 개상    등 부  춘천시 등 횡 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  생산․사  

우 12마리를 구매  다 , 이를 원주시   동    소재   업에  도축 여 고

인    요청에 라 시  공 고, 고인   는 울 양천구    소재 

  농    지소 우 직거래 매장에  타 지역산 쇠고  1,021㎏ 시가 약 1,700만 

원 상당  ‘강원도   우 매’라는  여 놓고 그곳  찾  불특  다

 소 자들  상  고인    등 부  공  횡 군이 아닌 다른 지역

에  출생 고 사 어 도축  우 쇠고 를 마  횡 군에  출생 고 사    

우인 것처럼 허  원산지를 시 여 매  것  롯 여, 같  법  별지 

범죄일람  번 25, 26 재  같이 울  도권 일  2곳에 마  농  직거래

매처에  타 지역산 우 12마리를 도축  우 쇠고  약 2,299㎏  허  원산지

를 시 여 1㎏당 17,500원에  18,000원에 매 여 시가 합계 약 3,869만 원 상당

 매출  다. 

7. 고인   ,   ,   , 태  

    고인   ,   ,    2008. 1. 1.경부  2008. 9. 22.경 지 사이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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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 개상    등 부  경  가평군 등 횡 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  생산․사

 우 10마리를 구매  다 , 이를 원주시   동    소재   업에  도축 여 

고인 태   요청에 라 시  공 고, 고인 태   울 양천구     

소재   농    지소 우 직거래 매장에  타 지역산 쇠고  1,021㎏ 시가 약 

1,700만 원 상당  ‘강원도   우 매’라는  여 놓고 그곳  찾  

불특  다  손님들  상  고인    등 부  공  횡 군이 아닌 다

른 지역에  출생 고 사 어 도축  우 쇠고 를 마  횡 군에  출생 고 사

   우인 것처럼 허  원산지를 시 여 매  것  롯 여, 같  법

 별지 범죄일람  번 27, 28 재  같이 울  도권 일  2곳에 마  농  

직거래 매처에  타 지역산 우 10마리를 도축  우 쇠고  약 4,288㎏  허  

원산지를 시 여 1㎏당 17,500원에  18,000원에 매 여 시가 합계 약 7,213만 원 

상당  매출  다.

8. 고인      동조합

    고인    농  2008. 1. 1.경부  2009. 2. 28.경 지 사이에 고인    

농  자인 고인   이  1.항 내지 7.항 재  같이 우 직거래 매사

업과 여 횡 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  생산․사  우 483마리를 도축  후 

불특  다  소 자들  상  쇠고  약 95,177㎏  허  원산지를 시 여 

매 고, 그 매 에  료 약 1억 3,573만 원 상당  취득 다.

원심의 단

1. 법리

    축산  원산지  근거규범인 구 농산 품질 리법(2009. 5. 8. 법  9667  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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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것, 이  ‘법’이라고 다) 2조 6  소  ‘생산’이라고 함 , 구체

는 소  출생․사 ․도축 등 일  생산행 를 일컫는 것이고, 법이 임 는 

시행 이나 규  등에 여 국내 축산  생산행 에  구체 인 이 립

지 아니  이상, 소  출생․사 ․도축  일부만 이루어진 지역도 축산  원산지

 시   있다. 

2. 죄 단  요지

    고인들이 매  우는 다른 지역에  출생 여 사 다가 소  20일 이상 

횡 군에  사 어 횡 군 인근  원주시에  도축 었는 ,     등이 다른 

지역에  우를 구입 여 그  일부를 횡 군에  20일 도 사  다  곧  도

축 고, 소를 20일 도 사  목 이 소  이동과 에  감소  체  회복  

 것임  사실이나, 체 회복   단 간  사 이라고 라도 체 이 감소  

상태  소를 도축 는 것도 충분히 가능 므 , 단 간  사 이 도축  과 에  당

연히 는 행  도축  일부에 해당 다고 볼  없다. 

    나아가 이러  행 를 도축  일부  본다고 라도, 고인들이 매  소  

횡 군에  사 간이 20일∽20개월  다양  간이고, 그  20일 도 사  

소  구체 인 량  특  도 없다. 

    그 다면 고인들이 매  우는 ‘출생’  ‘일부 사 ’이 다른 지역에  이루어

지 는 나 그 나 지 일부 사  횡 군에  이루어 다고  것인 , 이러  

경우 소  생산지를 ‘출생지’ 는 ‘출생지  사 지’  단일  지역  여 인

  없  뿐만 아니라, 고인들이 매  우  일부 사 이 횡 군에  이루어

진 이상, 어느 도  간 동안 사 면 그 사 지를 원산지  볼  있는지 여부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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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국내  원산지 에  이 마 지 않  상황에  이를 횡 군에  

생산 지 않았다고 단   없다. 

    라  고인들이 매  공소사실 재 우에 여 그 축산  원산지를 횡

 시  행 를 가리  원산지  허 시라고 볼  없다. 

검사의 항소이유 요지

1. 법리 해

    법 2조 6  소  ‘축산  원산지’라고 함  소  출생지를 미함에도 불

구 고, 원심  소  사 지  도축지도 원산지가   있다는 취지  법리를 해

다. 

2. 사실 인

    고인들이 다른 지역에  출생․사  소를 횡 군  가지고  도축 직 에 

횡 군에  보  간이 불과 2∽3개월에도 못 미 는 단 간임에도 불구 고, 원심

 고인들이 다른 지역에  들여  소를 횡 군에  20일∽20개월  장 간 동안 

사 다가 그러  소를 도축  것이라고 사실  인 다.

당심의 단

1. 계규

【  농산물품질 법(2009. 5. 8. 법  제9667호로 개정  전  것)】

   제1조( 적) 

 법  농산물  적정한 품질  하여 농산물  상품  높 고 공정한 거래  

함 로  농업  득증  비 보호에 바지함  적 로 한다.

   제2조(정 ) 

 법에  사 하는 어  정 는 다 과 같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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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"농산물" 라 함  가공 지 아니한 상태  농산물· 산물(  및 골  제 한

다. 하 같다) 및 축산물과 타 령령  정하는 것  말한다. <중략>

6. "원산지"라 함  농산물  생산 또는 채취  가 또는 지역  말한다.

   제15조(원산지  표시) 

① 농 수산식품  농산물  질 확  등  하여 필 하다고 령령  

정한 경 에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 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에 하여 그 원산지

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  규정에 하여 원산지  표시하 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 판매하거

나 가공하는 는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  원료에 하여 원산지  표시하여야 

한다.

③ 제1항  규정에 한 원산지  표시 상품 ·표시방법·원산지 판정 준 등에 하

여 필 한 사항  령령 로 정한다.

   제17조(허 표시 등  지) 

① 제15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 규정에 하여 원산지  표시  하 록 한 농산

물 또는 그 가공품 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 또는 전 변형농산물  표시  하

록 한 농산물  판매하는 는 다  각 호  행  하여 는 아니 다. 

1. 원산지 또는 전 변형농산물  표시  허 로 하거나  혼동하게 할 려가 

는 표시  하는 행  <중략>

3. 원산지  하여 판매하거나, 원산지  표시 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다  

농산물 또는 가공품 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적 로 보  또는 진열하는 

행

   제34조 2(벌 ) 

제17조 제1항  규정  반한 는 7년 하  징역 또는 1억 원 하  벌 에 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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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거나  병과할 수 다.

   제37조(양벌규정) 

       법  표 , 법 나 개  ·사  타  종업원  그 법  또는 개  

업무에 하여 제34조 2·제35조 또는 제36조  반행  한 에는 행  벌하

는 에 그 법  또는 개 에 하여  각 해당 조  벌 형  과한다.

【  농산물품질 법시행령(2009. 12. 14. 령령 제10022호로 개정  전  것)】

   제24조(원산지표시  방법 등) 

① 법 제15조 제3항  규정에 한 원산지표시  방법  다  각 호  같다.

1. 산농산물 등  경 에는 " 산" 또는 그 농산물 등  생산한 특별시· 역시· (

하 "시· "라 한다) 나 시· · ( 하 "시· · "라 한다)  표시한다.

2. 수 농산물 등  경 에는「 무역법」에  정하는 방법에 라 원산지  표시한

다. < 하 생략>

   제25조(원산지  판정 준) 

① 법 제15조 제3항  규정에 한 산농산물등  원산지  판정 준  다  각 호

 같다.

1. 시· 나 시· ·  표시하는 농산물 : 당해 농산물  생산  시·  또는 시·

·

2. 시· 나 시· ·  표시하는 야생 동·식물 : 당해 동·식물  사  또는 채취

 시·  또는 시· ·  < 하 생략>

2. 검사  법리 해 주장에 여

 가. 축산물의 산지가 반드시 ‘출생지’ 인지 여

    원산지(原産地)  국어사 상  개  “1. 건  생산지, 2. 동․식 이 맨 처  

자라난 곳”  고(국립국어원  검색결과 참조, 이  같다), 생산(生産)  국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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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상  개  “1. 인간이 생 는 데 요  각종 건  만들어 냄, 2. 아이나 새

끼를 낳는 일  스럽게 이르는 말”  며, 편 당심  소 자실태조사 결과에 

면, 소 자들  ‘  우’라는 축산  원산지에 여 부분 소가 출생  지

역이 횡 이거나, 는 소가 출생 여 송아지 부  어른소가 지  장 간 동

안 횡 지역에  사  것  인식 고 있  알  있는 ,  같  원산지에 

 국어사 상  개 나 소 자들  인식상태 등  고 여 보면, 검사가 지

는  같이 축산  원산지에 여 ‘출생지’를 요 인 요소  악  가능

 뜻  는 없다.

    그런데 사법부가 벌법규에  법 해  함에 있어 는 드시 국어사 과 

동일  미  여 언해  해야만 는 것  아니고, 편  국어사 상  

개 에 입각 여 그 미를 과 지 않는 범  내에  가능 게 해 함 써 죄

법 주 에 입각  고인  권익  보장 면 도, 다른 편  법법규  해

에 있어  가능  언  미 내에  당해 규  입법취지  목  등  고  법

체계  연 에 라 그 언  논리  미를 분명히 히는 체계 ․논리  해

법  취 여 그 규  본질  내용에 가장 근  해  는 것  죄 법 주  

원 에 부합 여 허용 다( 법원 2007. 6. 14. 고 2007도2162 결 등 참조).

    그러므  농산 품질 리법  목 과 거래업계  황  조리 등에 여 

살 건 , ①  법  목  농산 , 임산 , 축산   품질 리를 통

여 농산  등  상품  높이고 공  거래를 도함 써 농업인  소득증  소

자보 에 이 지함에 그 입법  취지가 있는 (법 1조), ② 우 등  축산 이 

지역  과 결부 어 품질  향상  고에 향  미 는 요소 는 횡 지역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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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미소에  출생  는 것과 같  , DNA 인 요소를 고  도 있지

만, 그 면에 다른 지역에  출생  송아지를 횡 지역  축산농가  이동시  횡

지역  고 고 다습  후  경 에 송아지 부  어른소가 지 사 , 

장 는 상태  축산  가리  품질향상에 향  미 는 요  요소  평가  

도 있는 , ③    농 과 구별 는   축  ‘  축 우’라는 원산지명칭1)에 

여 횡 지역  축산농가에  생산 는 우를 소 자들에게 매 여 는데, 과

거에 횡 지역에  출생  우가 부족  에는 축산농가가 다른 지역에  어미소  

 갓 뗀 약 6개월 도  송아지를 구입 여 이를 거  다 , 그 송아지를 어른

소 겸 도축․ 매  ( 소 약 30개월, 암소 약 28개월)가  지 횡 지역에

 사 여 출  것    축 에  이를 구입 여 ‘  우’라는 시 에 소 자

들에게 매 도 했  , ④ 농림 산식품부는 2011. 6. 8. 「농축산  원산지 

시요 」  개 여 “국내에  출생․사 ․도축  쇠고  원산지를 시도명 는 

시․군․구명  시  에는 해당 시도 는 시․군․구에  도축일   

12개월 이상 사 돼야 다.”라는 취지  농산 품질 리법  규범  마   

등  알  있다. 

    이러   사 에 추어 보면, 법 2조 6 , 15조 1항, 17조 1항 

1  소  ‘축산  원산지’를 해 함에 있어 는, 국어사 상  개 나 소 자

들  인식처럼 소  출생지 요소가 드시 포함돼야만 는 것  아니며, 경 구조상 

1차 산업  생산주체인 농업인에 여 소에  사 행  출 행 가 이루어진 

1) 법 이 상 ‘원산지’  ‘원산지명칭’  구별 다. 원산지라고 함  가  ‘made in korea’ 등과 같이 색 게 산  지역  

출처를 미 는 것이고, 원산지명칭이라고 함  ‘보르도 포도주’ 등과 같이 지역  명칭에 고품질과 신용이 체 어 있는 것

 미 다. 원산지명칭에 여는 지리 시 도에 여 법 상 욱 운 보 를 고 있다.   축  『  축

우』라는 지리  장에 여 농림 산식품부  지리 시등   품질인증  취득  상태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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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에는 법이 규  생산행  평가 여 축산  원산지  시   있는 가능

   없다. 

    라  검사   법리 해 주장  “축산  원산지에는 드시 소  출생지가 

포함돼야만 다.”라는 취지  주장 부분  이를 그  아들일  없다. 

 나. 단순한 ‘ 축지’가 축산물의 산지인지 여

    농산 품질 리법이 규  원산지 시  상이 는 생산 이라고 함 , 원

 농업인에 여 생산  것  가공 지 아니  상태  농산 , 임산   

축산  미 는 것이고(법 2조 1 ), 농산 , 임산 , 축산   그 가공품  

매 거나 가공 는 자는 그 원산지를 시해야 며(법 15조 1항), 이러  농산  

 가공품  원료에 여는 그 원산지를 별도  시해야 다(법 15조 2항).

    편, 쇠고 이 추 도는 송아지가 태어나면 농업인이 드시 축  등 행

에 신고 여 ‘귀 ’를 붙이고, 소가 출생․폐사 거나 소를 입․ 출․양도․양

 경우 30일 내에 축  등 행 에 드시 면․  등  통해 신고 여 산

에 여 리 며, 소를 도축․가공․ 매 는 경우에도 소  개체식별번 를 일

일이 시 여 출․ 매함 써 원산지 시에  소 자보 를 강 는 도인

, 농림 산식품부가 2008. 7. 20. 시행 과 규  개 여  같  쇠고 이 추

도를 시행함에 있어 , 소  출생․폐사․ 입․ 출․양도․양  등과 같이 1차 

산업  생산주체인 농업인에  행 에 여는 2008. 12. 22.부  쇠고 이 추

도를 시행 도  며, 그에 여 통․가공업자에 여 행해지는 소  도

축․가공․ 매 등  통단계에 여는 2009. 6. 22.부  쇠고 이 추 도를 시

행 도   알  있다(공  2책 #1 겨 신  2008. 7. 20.자 사 등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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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조).

     같  규 , 특히 농산 품질 리법  개별 조항들이 ‘생산’과 ‘가공’  많

 경우에 구분해  규 함 써 법 소  ‘생산’  뜻이 2차 산업상  ‘가공’ 지 

포함시키는  미가 아니라 농업, 임업, 축산업  염 에  좁  미  입법이 

 것  보이는  롯 여, 쇠고 이 추 도  시행과   거래 황 등  

모  종합 여 보면, 법 2조 6  소  “축산 이 생산  국가 는 지역”  

는 축산  원산지라고 함 , 1차 산업  생산주체인 농업인이 1차 산업상 경

동  일  소를 출생․사 ․출 는 것과  생산행 를  국가 

는 지역  미 다고 이 타당 다. 

    그리고 통업자가 농업인 부  소를 구입 여  다른 지역  도축장  

이동시킨 뒤 단 히 그 소에 여 도축행 만   경우에는, 그  같  도축행 는 

1차 산업  생산 인 쇠고  품질 에 직 인 향  미 지 아니  뿐만 아니

라, 도축업체에 여 행해지는 도축행  자체는 그 속 상 ‘용역’에 해당 여 통단

계(3차 산업)   과  분  뿐이며,  소 자들  식품안  여 축산

에  도축이 생  이루어 야 다는 사회  요 에 여는 축산

생 리법이라는 별도  법 이 어 도축행   규 고 있 므 , 이러  

통업자가 행 는 단  도축행 만  가리  농산 품질 리법이 규  생산행

에 해당 다고 볼  없다. 

    그럼에도 불구 고, 원심  법이 규  ‘생산’  미가 소  출생․사 ․도축이

라고 면  그  도축행 만 이루어진 지역도 축산  원산지가   있다는 취지

 잘못  법리를  가운데, 고인들이 소 자들에게 매  우  량  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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른 지역에  출생․사 ․출  것  단 히 도축만 횡 지역에  행해  뿐인 

가짜   우  통 량에 여 요  심리  단  락 고 있 므 , 원심  

이에  법리를 해 여 결에 향  미  법  질 다. 라  검사  이 

부분 법리 해 주장  이  있다. 

 다. 유 업자에 의한 축 직전의 단기간 ‘보 지’가 축산물의 산지인지 여

  (1) 원심  통업자에  도축 직  단 간 보 행 에 여 언 나 사 행

 볼  있다는 취지  단 나, 그  같  단  다 과 같  이 에  그

  어 다. 

    첫째, 축산  생산요소  ‘사 (飼育)’  국어사 상 개  “가축이나 짐승  

이어 름”이라 고, ‘ 르다’  개  “동식  보살펴 자라게 다”라고 

며, 편 ‘출 (出荷)’  국어사 상 개  “1. 짐이나 상품 를 내어보냄, 2. 

생산자가 생산품  시장  내어보냄”  는 , 이러  사 ․출  본래 뜻과 

법  취지, 특히 사  ‘ (育)’이라는 미 속에는 단 히 가축  이고 재우는 행

에만 그 는 것이 아니라  나아가 “보살펴  자라게 여 르다”라는 미가 내

포 어 있는  등에 추어 보면, 축산  생산행   출생  외  나 지 사 ․

출  법  미는 원  “농업인이 소를 이고 재우는 등 보살펴  자라게 

여 일  시 에 이르러 우시장이나 통업자에게 양도 지  일  1차 산업상

 생산행 ”, “농산 품질 리법이 규 상  삼는 농업인에  1차 산업상  생

산행  소에  도축․가공․ 매 등  통단계  진입  이  단계  생산행

”라고 이해 는 것이 타당 다. 

    째, 울  가락동 도축장에 는 울시 체 소 량  1/2 도인 소 390마리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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돼지 770마리 가량  축산 이 매일 도축 고 있는데(공  2책 #3 일보 

2010. 5. 24.자 사, #7 니 데이 2011. 9. 15.자 사, #8 국경  2011. 11. 16.

자 사 등 참조), 통업자가 행 는 도축 직  단 간 보 행 에 여 언 나 

사 행  악 는 경우에는 가락동 도축장 부근에  짧  간이나마  소

들  그 원산지를 모  ‘ 울’  시   있다는 취지  이상  결 에 이르게 다. 

    째, 우리나라  우는 통상  생후 약 4∽5개월 지 이  지내고, 생후 

약 1  지 송아지  분 며, 소  경우에는 생후 약 6개월 도에 거 를 

도 고, 암소  경우에는 생후 약 1  2개월∽1  6개월 도에 태가 가능

며, 우가 생후 약 2  이 었  에는 소  장 단계를 지나  농업인이 사

료 공에 른 경  용  감안 며 단 히 소  체  늘리는 것에  맞추

는 ‘ (肥育)’ 단계  들어 며, 보통 소는 생후 약 30개월 에, 암소는 생후 약 

28개월 에 도축․ 통  에 이르는 우  생리 계  사 과  등에 추

어 보면, 통업자가 농업인 부  우를 출  뒤 그 소를 도축장 부근  우사

 이동시  잠시 이고 재우면  보 는 행 에 여는 이를 가리  ‘농업인  

사 행 ’  보 는 어 다고 단 다. 

  (2) 나아가 통업자가 도축 직 에 소를 이고 재우는 보 행 를  경우에 과연 

어느 도  ‘단 간’ 행 가 사 행 가 아닌 단  보 행 에 그 는 것인지에 

여 살펴본다.

    원심증인   ,   , 심   등  각 법 진 과 에 면, ① 통업자

가 다른 지역  농업인 부  우를 출  뒤 원주시 소재 도축장 부근  횡

지역 우사(牛舍)에 소를 가  보 는 경우에는, 소가 장거리 이동  인 여 심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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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트 스를 아 약 20∽25㎏가량  체 이 감소 는 일이 히 생 는 사실(공

 141쪽 등), ② 소  이동에 른  같  체 감소분  축산  가격감소  요

인이 므  통업자는 20일∽1개월  간 동안 소를 이고 재우면  출  직  

원래 체  회복시키도  노 는 사실(공  141, 197쪽 등), ③ 그런데 다른 지

역에  출 아 가  소가  20일∽1개월  간 내에 언 나 원래 체  회복

는 것이 아니라 개별 인 소  상태나 질에 라 그 회복 간이 연장 도 고, 

 같이 이동  소는 1개월 도 지나면  시작해  3개월 도 돼야 잘 며, 

3개월이 지나면 소  상태가 차 좋아지는 사실(공  197쪽 등), ④ 고인   

 농  우 개상 등 부  공  우를 조합 장들이 운 는 울  

도권 일  28곳  농  직거래 매처를 통해 통시 는데, 소 자들에 여 생

는 그 그  요상황에 라 우  도축  통 량  조 도  사실, ⑤ 

사 이 고인들에  가짜   우 매를 단속 여 사  재 이 진행 는 

과 에  곧 ‘2∽3개월 내에 도축  통 량’에 여 불법이라는 취지  주장 여 

 사실  각 인   있다. 

     인 사실과 통과  법  취지  조리에 추어 보면, 통업자가 다른 지

역에  출  소를 횡 지역  이동시  도축 직 에 소를 이고 재우는 보 행

를  것 에  아 리 좁  범  상 다고 라도 소  이동 후 2개월 내에 

도축행 를  통 량에 여는, 이를 가리  그 통업자가 소에  사 행

를 다고 보 는 어 다. 

    〔 편 우 개상 겸 농업인들이 다른 지역에  소를 횡 지역  이동시킨 후 

2개월  과 여 4개월 지  간 동안 갖고 있다가 이를 도축  경우에는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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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업자  이러  행 를 가리  단  보 행  사 행   엇  볼 것인지 

여부가 다소 불명 여 뜻 단 가 어 다고  것인 , 당심  2∽4개월 보

간에 여는 이를 가리  가짜   우  단 해  악 지는 아니 며, 다만 

통업자가 소를 이동시킨 후 2개월도 못 는 간 내에 도축  경우에는 그 보

간이 도 짧  간에 해당 므 , 어도 이러  보 행 에 여는 도 히 사

행  보 가 어 다는 취지  단 는 것이다. 〕

  (3) 그럼에도 불구 고, 원심  통업자에  도축 직  단 간 보 행 에 

여 언 나 사 행  볼  있다는 취지  잘못  법리를  가운데, 고인들

이 소 자들에게 매  우  량  다른 지역에  출생․사 ․출  것  

통업자가 도축장 부근  횡 지역  이동시  보 다가 2개월도 못 미 는 단 간 

내에 도축  뿐인 가짜   우  통 량에 여 요  심리  단  락

고 있 므 , 원심  이에  법리를 해 여 결에 향  미  법  질

다. 라  검사  이 부분 법리 해 주장도 이  있다. 

3. 검사  사실 인 주장에 여

  가. 피고인 김  , 김  , 홍  ,    농협에 한 

   (1) 검사는, 고인    농  임직원인 고인   ,   ,   가 매

 공소사실 재 우  483마리는 모  다른 지역에  출생․사 ․출 어 우

개상  통 여 횡 군  이동시  즉시 도축 거나, 는 2∽3개월에도 못 미 는 

단 간 동안 이를 보 다가 도축  것이라고 주장 다. 

    이에 여  고인들 , 자신들이 농  직거래 매처에 공  우는 모  

다른 지역에  출생․사 ․출 어 횡 군  이동시 다가 도축  것이 는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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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, 횡 군에  사 간  20일∽20개월  다양  간에 걸쳐 있다고 주장 다. 

    그러므  살 건 , 검사   주장에 부합 는 증거 는 우 개상 겸 농업인 

  ,   ,   ,   ,   , 심  , 나  ,    사 에  각 

진  진 조   우생산자출 증명  도축검사신청  등  계 가 있는

,  고인들이 농  직거래 매처에 쇠고 를 공  2008. 1. 1.경∽2009. 2. 28.

경  매 간  계 법 에  쇠고 이 추 도  귀  부착이 국  

강 시행  이  일자가 재 어 있 므 , 검사가 내 우는 우생산자출 증

명  도축검사신청  등  계  재만 는 농업인에  출생․사 ․출

  일자  생산주체를 알 가 어 고, 라  우를 생산  농업인이나 

우 개상 등  구체 인 진 내용이 뒷 침 지 않는 범  내에 는 이러  계 

 재만 는 공소사실상  원산지 허 시 량   483마리  에는 충

분 다고 볼  없다.  

    편, 우 개상 겸 농업인   ,   ,   ,   ,   , 심  , 나

  ,    사 에  각 진  진 조  재내용  “ 고인   , 

  ,   가 농  직거래 매처 조합 장들  통 여 매  공소사실 재 우 

 483마리는 모  다른 지역에  출생․사 ․출 어 우 개상에 여 횡 군

 이동시  즉시 도축 거나, 는 2∽3개월에도 못 미 는 단 간 동안 이를 보

다가 도축  것이다.”라는 취지  요약 지만,  고인들이 원심과 당심법 에  

이를 죄  증거  사용 는 것에 동 지 아니 므 ,   ,   ,   , 

  ,   , 심  , 나  ,   에  사 에  각 진  진 조  

재내용  해당 진 자  법 증언에 여 그 진  립이 인 돼야  것인데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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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,   ,   ,   ,   , 심  , 나  ,    원심법 에 증인  

출 여 그 각 사 에  진  진 조  재내용이 자신들이 실  진

 내용과 상이 게 재 어 있다는 취지  진 고 있 며, 나아가    등  

조사  특별경찰    ,    각 조사자증언에 라도   ,   , 

  ,   ,   , 심  , 나  ,    사 에  진   진 조  

재내용이 특별 게 신   있는 상태에  이루어  뒷 침 에는 부족 므

, 결국   ,   ,   ,   ,   , 심  , 나  ,    사

에  진  진 조  각 재  원심과 당심증인   ,    각 조사자

증언  진  부분  이를 죄  근거  삼  만  증거능 이 없다. 라  검

사   사실 인 주장  그  아들이 는 어 다. 

   (2) 그러나 원심  단  “ 고인    농  임직원인 고인   ,   , 

  가 울  도권 일  농  직거래 매처에 공 여 소 자들에게 매  

우  량  다른 지역에  출생․사 ․출 어 우 개상  통 여 횡 군  

이동시  즉시 도축 거나, 는 2∽3개월에도 못 미 는 단 간 동안 이를 보 다

가 도축  량  특 여 인   없다.”라는 취지  단 부분  다 과 같  이

에  그   어 다. 

     원심 , 우 개상 겸 농업인   ,   ,   ,   ,   , 심 

 , 나  ,    각 원심증언에 입각 여     등 8명  사 에  진

 진 조  각 재  원심과 당심증인   ,    각 조사자증언  

진  부분  증거능  척  후, 검사가 공소사실에 시  원산지를 허  

시  우  량이  483마리에 해당 다는 취지  주장  척했  것  보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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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

    그런데  8명  원심증인  우 개상 겸 농업인   ,   ,   ,  

 ,    각 원심증언에 면,   증인들이 다른 지역에  구입 여 횡 군

 들여  2∽3개월 내에 도축  소  량  당  공소사실 재 량보다 폭 

감축 여 진 고는 있지만, 그에 덧붙여 다른 지역  축산농가에  출생․사 ․출

 우  횡 군  이동시킨 당일에 곧  도축  소  량이 합계 25∽27

마리에 이른다는 사실  2∽3개월 는 3∽4개월 내에 도축  소  량  개략

라도 특   있  도  사실 계에 여 아래  같이 구체 인 진  고 

있다. 

    첫째, 우 개상    경우에 여 보건 ,   는 2008. 1. 1.경∽2009. 

2. 28.경 고인    농 에게 우  450마리를 공 는데, 그  같이 공  

경 는 다른 지역  축산농가에  출생․사 ․출  우를 주  해당 농가에 직  

찾아가  이를 구입 거나, 는 간거래상  경 는 등  법에 여 통업자

에  인 경 동  일  고인    농 에게 이를 공 했  것  

보이는 , 우 개상   가 공   450마리  20마리는 다른 지역에  출생․

사 ․출  우를 구입 여 원주시 소재 도축장  이동시  그 당일에 곧  도

축  뒤 이를 통시킨 것이고,  450마리  나 지 430마리는 도축장 인근  횡

군 소재 우사(牛舍)  이동시  보  내지 사  다가 3∽4개월 내에 도축  뒤 이

를 통시킨 것이다(공  162∽164쪽).

    〔 편 우 개상    다른 지역에  출생․사 ․출  우를 고인 

   농 에게  100마리 공 며, 그  3마리는 이동 후 15일 이내에 도축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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뒤 이를 통시 고, 나 지 97마리는 도축장 인근 우사에  보 다가 2∽4개월 내

에 도축  뒤 이를 통시 다고 증언 는데, 이  같  통 량  우 개상 

  이 통업자인   를 거쳐  고인    농 에게 공 했  것이므 ,  

   통 량에 이미 포함  것이다(공  255∽256쪽). 〕

    째, 우 개상    경우에 여 보건 ,    2008. 1. 1.경∽2009. 

2. 28.경 고인    농 에게 우  318마리를 공 는데, 그  같이 공  

경 는 앞  본    경우  마찬가지  통행  일  이를 공 했  것

 보이는 , 우 개상   이 공   318마리  2∽3마리는 다른 지역에  

출생․사 ․출  우를 구입 여 원주시 소재 도축장  이동시  그 당일에 곧

 도축  뒤 이를 통시킨 것이고,  318마리  30% 도인 95마리는 도축장 

인근  횡 군 소재 우사  이동시  보  내지 사  다가 2∽3개월 내에 도축  

뒤 이를 통시킨 것이며, 그 나 지 우는 3개월  과 여 사 다가 도축  뒤 

이를 통시킨 것이다(공  152, 158쪽).

    째, 우 개상 겸 농업인    경우에 여 보건 ,    2008. 1. 

1.경∽2009. 2. 28.경 고인    농 에게 우  106마리를 공 는데,   

이 공   106마리  10마리는 다른 지역에  출생․사 ․출  우를 구입

여 도축장 인근  횡 군 소재 우사  이동시  보  내지 사  다가 2∽3개월 내

에 도축  뒤 이를 통시킨 것이고, 그 나 지 우는 3개월  과 여 사 다가 

도축  뒤 이를 통시킨 것이다(공  129, 130쪽).

    째, 우 개상 겸 농업인    경우에 여 보건 ,   는 2008. 1. 

1.경∽2009. 2. 28.경 고인    농 에게 우  30마리를 공 는데,   



- 26 -

가 공   30마리  3∽4마리는 다른 지역에  출생․사 ․출  우를 구입

여 원주시 소재 도축장  이동시  그 당일에 곧  도축  뒤 이를 통시킨 것

이고,  30마리  16∽17마리는 도축장 인근  횡 군 소재 우사  이동시  보  

내지 사  다가 2∽4개월 내에 도축  뒤 이를 통시킨 것이며, 그 나 지 우

는 3개월  과 여 사 다가 도축  뒤 이를 통시킨 것이다(공  261∽263

쪽).

    돌이  보건 , ① 우 개상 겸 농업인   ,   ,   ,   ,    

이  같  내용  원심증언   것  자신들에게 불리  사 에  각 

진  진 조  진 립  부인 는 과 에  구체 인 통내역  해명  

 일  원심법 에   자 게 진  , ② 고인들과 그 변 인

    등이 구체 인 통내역에 여 진   각 원심증언에 여 별다른 

공  벌이지 않았  , ③ 우생산자출 증명  도축검사신청  등 계  

재에 여    등이 구체 인 통내역에 여 진   각 원심증언이 뒷

침 고 있는  등에 추어 보면,    등이 구체 인 통내역에 여 원심법

에  해명   각 증언내용  신 이 있다고 이 상당 다. 

    〔 원심     등   각 증언에 여 이를 척  이 없 며, 히  

사 에  각 진  진 조  진 립  척 는 과 에     등   

각 증언  원용  뿐이므 , 당심  원심이 척 지 아니     등   각 

증언  근거  삼아 원심이 간과  사실  인   있다. 〕

    라  이러  증거들  검사가 출  다른 증거들과 종합 여 보면, 고인  

  농  임직원인 고인   ,   ,   가 다른 지역에  출생․사 ․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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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번 업
횡 로 동 후

당  축수량

횡 로 동 후

2개월 내 축수량

1 한  20 215 2)

2   2~3 63 3)

3 정  0 6 4)

4 정  3~4 8 5)

계 25~27 292

합계 약 317~319

정수량 약 250 6)

 1

 우를 개상  통 여 구입 여 횡 지역 인근 도축장  이동시킨 뒤 곧  

소  도축행 만  거나, 는 통업자가 구입  소를 보 다가 2개월도 못 미

는 단 간 내에 도축행 를  후 울  도권 일  소 자들에게 가짜   우

 통시킨 쇠고  량  아래  1과 같이 합계 약 250마리 가량인 사실  인

  있다.

 

    그 다면 고인   ,   ,   ,    농 에  검사   사실 인 

주장   1에  인  합계 약 250마리 가량  범  내에  이  있고, 이를 과

는 나 지 부분  이  없다. 

  나. 피고인 장  , 정  , 박  , 이  , 김  , 김  , 태  에 한 

     검사는    농  조합 장인 고인 장  (64마리),   (72마리),   

(140마리), 이  (100마리),   (85마리),   (12마리), 태  (10마리)이 별지 

2) 당심   2.  다.항과 같이 통업자가 다른 지역에  출생․사 ․출  소를 구입 여 보 다가 2개월도 못 는 단

간 내에 도축  경우에는 그  같  보 행 를 소  사 행  볼  없다는 법리를 는 ,   는 횡  소를 

이동시킨 후 3-4개월 내 도축 량이 430마리라고 진 므 , 이 증언  토  삼아 일  안분 식  용 면,  430

마리  215마리 가량  2개월 내에 도축 다는 사실  인  소지가 있다( = 430마리 × 2개월 ÷ 4개월). 

3) 95마리 × 2개월 ÷ 3개월 = 63마리

4) 10마리 × 2개월 ÷ 3개월 = 6마리

5) 16마리 × 2개월 ÷ 4개월 = 8마리

6) 각주 2), 3), 4), 5)  같이 안분 식  용 는 경우에는 진  량과 차가 생  가능    없는 , 그  같

 차는 아 리 많아도  317～319마리  20% 상당인 64마리를 과 지는 않  것  보인다. 그리고 2개월 내에 도축

 우  진  량   317～319마리에  차가능 량인 64마리를 공  253마리에  10단  미만  버린 량인 

약 250마리 가량  어도 돌지는 않  것  보인다. 라  약 250마리 가량  2개월 내 도축 량  인 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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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일람  ‘ 매량’란 재 각 해당 kg   각 마리 에 여 축산  원산지를 

허  시 여 소 자들에게 매 다고 주장 다.

    살 건 , 검사는 고인    농  임직원인 고인   ,   ,   가 

가짜   우를  483마리 통시 다고 주장 고 있 나,  가.항에  시  

 같이 당심  그  합계 약 250마리 가량  량만  가짜   우  인  뿐

이고, 나 지 약 230여 마리 가량  우 개상들  행 를 단  보   사   

엇  볼 것인지 불명 여 이를 가리  가짜   우라고 단 는 어 우므

, 조합 장인 고인 장  ,   ,   , 이  ,   ,   , 태   범

죄가 립  해 는  250마리 가량  가짜   우  일부가  고인들이 

개별  운 는 농  직거래 매처에 공  사실이 증명돼야 다. 

    그런데 고인    농 이 통시킨 우  량  진짜  가짜가 조합 장인 

 고인들에게 각각 어떻게 당 어 공  것인지 이를 뒷 침 만  증거가  

없고, 조합 장  가장 많  량인 140마리를 공  고인    경우를 본

다고 라도,  고인  가짜   우라고 단  어 운 약 230여 마리 범  

내  량인 140마리를    농 부  공 았 므 ,  140마리가 모  진짜 

  우일 가능  히  는 없 며, 나 지 조합 장인 고인 장  , 

  , 이  ,   ,   , 태   경우도 마찬가지  상황이 인 다. 

    라  고인    농 이 가짜   우 약 250마리 가량  조합 장들에게 

어떻게 당해  공 했는지에 여 검사  범죄증명이 없는 상태에  막연  심

만  가지고 조합 장인  고인들에 여 죄를 고 는 어 다. 검사   

고인들에  사실 인 주장  이  없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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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결

    그 다면 고인 장  ,   ,   , 이  ,   ,   , 태  에  

검사  항소는 모  이  없 므  사소송법 364조 4항에 여 이를 모  

각 고, 원심 결  고인   ,   ,   ,    농 에  부분   1 

재 합계 약 250마리 가량  범  내에  원심  죄 단이 그  지   없

므 , 사소송법 364조 6항에 여 이를 고, 변  거쳐 다시 다 과 

같이 결 다. 

범죄사실  

고인       농  조합장  이 사건 직거래사업  고, 고인 

  는    농   이 사건 직거래사업에  자  리 고, 고인 

      농  과장  이 사건 직거래사업  담 면  소  구입, 운

, 매 장들  매상황 등  리 고, 고인    농  농․축산  매 등

 목  립  법인이다. 

    고인   ,   ,    2006. 7.경 국  명  ‘  우’ 랜드 

이미지를 이용 여 ‘   농  우 직거래 매사업’  계획 고,   축  리를 

지 않는 횡 군 지역 우 사  농가 부  거 우를 구매 여 도축  후 울  

도권 일  농 앙회 지 에 직거래 매처를 갖고 있는 매 장인 장  ,   , 

  , 이  ,   ,   , 태  에게 이를 공 고, 그 매 에  료 

약 10%  운 차량 등 장 사용료를 공  나 지 원   장   등에게 인 티

 식  지  다. 그 후 2008. 1.경에는    농  우 직거래 매사

업과  직거래 매처가 모  76곳에 이르게 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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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그런데 고인   ,   ,    횡 군에  출생 고 사  거 우  

약 90% 이상이   축  리를 고 있고 횡 군에  출생․사  소  량이 

돼 있어  직거래 매처에 요    우 량   공   없는 상황

 잘 알고 있었다. 

    그럼에도 불구 고  고인들  ‘  우’ 랜드가 국  알  소 자

들  도가 다른 어떤 지역 우보다 높  것  이용 여 우 개상    등

부  공주시 등 횡 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  출생 고 사  우를 구매 여 도

축  후 이를 마  ‘  우’인 것처럼 불특  다  소 자들에게 매 여 매량

 늘리고, 그  인 여 생 는 익  취득  차  공모 다. 

1. 고인   ,   ,     

    고인   ,   ,    2008. 1. 1.경부  2009. 2. 28.경 지 사이에 

우 개상 겸 농업인   ,   ,   ,   부  다른 지역에  출생․사

․출  우  904마리7)를 구입 여 농  직거래 매처를 통 여 통시킴에 있

어 , 그   1 재 합계 약 250마리 가량  횡 지역에  단 히 도축만   것

이거나, 는 통업자인     등이 잠시 보 다가 2개월 내에 횡 지역에  

도축  뿐이므 , 그 원산지가 횡 이 아니어  ‘  우’라고 허  시를 

거나 그  같이 장 여 소 자들에게 매해 는 안 다.

    그럼에도 불구 고  고인들   매 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  재 울 

 도권 일  농  직거래 매처에 가짜   우 약 250마리 가량  마  진짜  

 우인 것처럼 장 여 통시키고, 그  같  사  알고 있는 조합 장인 장 

7) 450마리(   ) + 318마리(   ) + 106마리(   ) + 30마리(   ) = 904마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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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  ,   , 이  ,   ,   , 태    인원  미상  공동가담자가 

별지 범죄일람  재 ‘ 매 법’ 란과 같이   우를 매 다는 취지  간 , 단

지, 랜카드, 안내 , 증 등에 축산  원산지를 허  시 고, 그  같이 원

산지를 장 여 가짜   우 약 250마리 가량  불특  다  소 자들에게 매

함 써 액  미상  부당  이득  취득 다.8)

2. 고인    농

    고인    농  2008. 1. 1.경부  2009. 2. 28.경 지 사이에 자인 고

인   이    농  업 에 여  1.항 재  같이 가짜   우 약 250

마리 가량  마  진짜   우인 것처럼 장 여 통시키고, 울  도권 일  

농  직거래 매처  조합 장들  통 여 그 원산지를 허  시 고, 그  같이 

원산지를 장 여 가짜   우 약 250마리 가량  불특  다  소 자들에게 

매함 써 액  미상  부당  이득  취득 다.

    〔 당심  심 범   고인들  어권 행사에 지장  주지 않는 범  내에

 공소사실 재 내용보다 축소  범죄사실   법리에 부합 게 게 구를 

가감 여 범죄사실  인 다. 그리고 포 일죄  경우에는 범죄 량  액 에 

여 법 상 가 여 처벌 다는 등  특별  사 이 없는 이상, 범행  일자․장

소․ 법․ 량 등  면에  개 나마 어떤 사실  지칭 는지 알  있  

도  범죄사실이 특 는 것 도 족 다. 〕

증거의 요지

1. 고인   ,   ,    각 일부 법 진

8) 별지 범죄일람   농  직거래 매처 28곳  구분  각각  매량과 kg  산  량  시가 등  이 사건에 원용

 만큼  것이 아니므 , 가짜   우   량에 해 만 범죄사실  인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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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당심증인 미희  일부 법 진

1. 원심증인   ,   ,   ,   ,   , 심   각 일부 법 진

1. 리 연구소  소 자실태조사  일부 재

1. 도축검사신청 , 우생산자출 증명 , 통거래 인  각 일부 재

법령의 용

1. 범죄사실에  해당법조

   고인   ,   ,    : 각 구 농산 품질 리법 34조 2, 17조 1항 

1 , 3 , 법 30조

   고인    농  : 구 농산 품질 리법 37조, 34조 2, 17조 1항 1 , 

3 , 법 30조

1.  택

   고인   ,   ,    : 각 징역

1. 경합범 가

   고인들 : 각 법 37조 단, 38조 1항 2 , 50조

1. 집행

   고인   ,    : 각 법 62조 1항

1. 가납명

   고인    농  : 사소송법 334조 1항

양형이유

본래 농  농업인  심  결  단체  농산  품질보증과 통질  건

 여 사회  많  노 과 책임  다 여 고, 그에 상 여 소 자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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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‘농 ’이란 단체  장에 여 상당  신뢰를 갖고  어도 농 만큼  가짜 

농산 이나 축산  통시키지 않  것이라는 믿  아래 소 행 를 해  것이 

우리 사회  모습이다.

    그런데 고인    농  조합장  임직원인 고인   ,   ,   

 소 자들  이  같  신뢰를 신  가운데, 횡 지역  단  농  당연히 

진짜   우만  통시킬 것이라는 소 자들  신뢰를 히 역이용 여   우 

진품과 어  많  량  가짜   우를 통․ 매 는 범행  질 므 ,  

고인들이 우리 사회  건  통질  신뢰 계에 미  사회  해악  매우 큰 

경우에 해당 다. 

    라   고인들에 여는 농  여 소 자들  만  불법 통  

범죄행 에 여 분  법  책임  부과해야  것이며, 특히    농  조합

장인 고인   에 여는 가짜   우를 약 250마리 가량 불법 통시킨 범죄

에 여 인 책임  어 실  고 는 것이 마 다.

    다만    농   자 리를 담당  고인        농  

과장  우  구입과 통에  실 를 담당  고인    이 사건 범행

에  책임  도가 조합장인 고인   보다는 상   경우에 해당

므 , 고인   ,   에 여는 농  임직원  자격상실 사 에 해당 는 징

역  집행 를 고 는 도  처벌 는 것이 다. 

    편 고인    농  임직원인 고인   ,   ,   이 법 게 

통시킨 가짜   우 약 250마리 가량 ,   고인들이 그 원산지를 허  

시 여 소 자들에게 매 는 지만, 소 자들  건강에 해 운 불량식품이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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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품  국산  갑시  매  것이 아니라 어도 국내산 우인 것  진  

사실이므 , 이러  사 는  고인들에게 리  양  요소  여 구체 인 

량   다. 

    이러   사 에 덧붙여  고인들  연 , 행, 경, 범행  동 , 단과 

결과, 범행 후  황 등 변 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  조건  모  종합 여, 고

인   에게 징역 8월  실 , 고인   ,   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

 2  , 고인    농 에게 벌  10,000,000원   각 고 다. 

무죄부분

고인   ,   ,   ,    농 에  이 사건 공소사실  요지는,  

고인들이  483마리  가짜   우를 통시키면  울  도권 일  농  직

거래 매처에  그 원산지를 ‘  우’라고 허  시 고(법 17조 1항 1 ), 

그  같이 원산지를 장 여 가짜   우  483마리를 소 자들에게 매 다

는 것이다(법 17조 1항 3 ).

    그런데 당심  공소사실 재 우  483마리  약 250마리 가량에 해 만 

시 각 범죄사실  죄  인  뿐이고, 이를 과 는 나 지 매 량에 여

는 원산지 허 시  장 매  에  범죄  증명이 부족 다고 단 므  

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여 죄를 고해야  것이나,  각 죄부분에 

여 각각 포 일죄  계에 있는 가짜   우 약 250마리 가량  원산지 허

시  장 매  에 여 시 각 범죄사실  죄  인 는 이상, 주 에  

 죄를 고 지는 아니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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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 장      사      동진  _________________________

            사      명 아  _________________________

           사      진  ________________________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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